
붙임 3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절차

[발견 및 신고단계]

발견자(신고자)

질병의심·농약중독 의심 

야생동물(혹은 폐사체) 발견

        신고

관할 환경청 또는 지자체

질병의심·농약중독 의심

여부 판단 (유선, 현장출동)

      

해당
미해당 혹은 조난·부상 등 구조 필요 

상황발생 시

관할 환경청 또는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

[신고접수․처리단계] 현장출동 및 

해당 야생동물(혹은 폐사체) 수거, 

신고내용 기록 보관

(별지 제1호 서식)

현장출동 및 해당 야생동물 구조

질병진단 의뢰 (별지 제2호 서식)  질병의심시 의뢰

질병 진단기관

질병 진단 및 확진

(환경부 보고)

통보 통보

관할 환경청 지자체 환경과

[포상금 결정단계]
포상금 지급 결정, 신고자에게 

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안내(별지 

제3호 서식) 

←
통

보

포상금 지급결정,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서 

제출 안내(별지 제3호 서식), 

관할 환경청에 포상금 지급 의뢰(별지 제4호 서식) 

해당↓

[포상금 지급단계]

관할 환경청

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

- 살처분질병 동물신고 10만원, 그 외 

야생동물 질병신고 5만원)

- 농약·유독물 살포·주입자 신고 100만원

신고자

포상금 수령


